
하자있는 공탁과 그 효과

<P>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 등기

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

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,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토지소유자의 변경

등기 전 주소로 수용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혼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.</P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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